
2020. 1. 1.부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

일부항목 배출허용기준 신설 안내

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, 각 사업장에서는 자가측정 등을 통해 2020년부터 적용되는 

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, 2019. 12. 31.까지 필요한 조치(배출시설, 방지시

설 개선 및 인허가)를 취하시기 바라며,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되는 오염물질이 배출되

는 경우에는 2020년부터 자가측정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.

<사례예시>

1) 배출허용기준 강화 사례

  • 기존 인허가 받은 방지시설로는 새로운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

    → 배출시설 개선 및 방지시설 증설, 교체, 변경 등

  • 기존 방지시설 면제받은 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‘방지시설 면제’ 

   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→ 배출시설 개선 및 방지시설 신설 필요

    ex) 기존에 설치된 저녹스버너의 경우에도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하

       는 경우 개선 필요 (배출시설 종류 및 설치 연도별 배출허용기준 상이함)

2) 배출허용기준 신설 사례

  

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비고

아크릴로니트릴
(ppm)

모든 배출시설 3 이하 신설

1,2-디클로로에탄
(ppm)

모든 배출시설 12 이하 신설

클로로포름
(ppm)

모든 배출시설 5 이하 신설

테트라클로로에틸렌
(ppm)

모든 배출시설 10 이하 신설

스틸렌
(ppm)

모든 배출시설 23 이하 신설

에틸벤젠
(ppm)

모든 배출시설 23 이하 신설

사염화탄소
(ppm)

모든 배출시설 3 이하 신설

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
(벤조a피렌으로서)

(㎎/S㎥)
모든 배출시설 0.05 이하 신설



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비고

탄화수소
(THC로서)

(ppm)

1) 연속식 도장시설(건조시설과 분무·분체·침지도장시설을 

포함한다)
40 이하 -

2) 비연속식 도장시설(건조시설과 분무·분체·침지도장시설

을 포함한다)
110 이하 강화

3)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(복제)시설 110 이하 강화

4) 시멘트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(예열시설을 포함하며, 폐기

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)
60(13) 이하 -

5) 세정시설(탈지시설, 산·알칼리 처리시설, 화성처리시설을 

포함한다), 건조시설, 저장시설(내부부상 지붕형 또는 외부

부상 지붕형 저장시설은 제외한다)

200 이하 신설

    ※ 그 밖에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‘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’을 참조하시기 

      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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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1-498-3390


